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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

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

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

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

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

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

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

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

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

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

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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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

법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개인정보,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 정보공개법, 개인정

보보호법

1. 머리말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국가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양질의 정보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가는 정보사회에서 앞설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이며 경쟁력이다. 

정보를 점차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러 가

지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했다. 매일 대량으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양질의 것을 선별하는 정보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정보

통신기기 등 제반여건의 미비로 인해 정보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없

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 대중매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 다각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의 수정ㆍ침해ㆍ왜곡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행정조직의 기능

이 비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에 포함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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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

를,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제도를 확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공공조직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

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처

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알 권리와 프라이버

시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정보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이 제정된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 법률에 규정된 개

인정보에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

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함으로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

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2. 영국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과 개인정보 관련 규정

1) 정보공개법 일반

영국의 정보공개제도는 유럽의회, 유럽연합 등 범유럽 지역기구의 

정보공개, 열람, 접근에 대한 규범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도가 확립되었는데 2000년 법률이 제정되

고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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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개인정보의 범위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청구권자
 영국 국민과 영구 내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능

대상기관  공공기관1)

접근권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된 제3자의 정보

개인정보 형태

ㆍ컴퓨터로 작성된 문서

ㆍ컴퓨터나 CCTV같은 장치로 처리된 정보

ㆍ의료,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록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이

나 학교의 학생과 관련된 기록

ㆍ정렬되어 구조화된 수기 기록

ㆍ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수기기록에 

것은 영국정부가 ‘안전보장 예비단서’로 5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즉 

5년 동안을 법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설정해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

을 준비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

비과정을 거쳤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1958년과 1967년 공공기록물법

(Public Records Acts)에 있는 접근 조항은 폐지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

라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정당화했다. 이것은 정보접근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고 기록관리 전반에 걸친 시스템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확실하

고 정확한 기록의 생산ㆍ관리ㆍ보존이 이루어져야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받는 정보공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2년

부터 각 공공기관은 효율적인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정보공개목록

(Publication Schemes)을 의무적으로 작성했다. 정보공개법 제19조에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목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정보공개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정보공개법의 일반 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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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정보

절차상

의 측면

청구형식  특정한 형식 없음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청)

수수료  열람 청구의 범위에 따라 결정

청구인

제시정보

 이름, 주소, 청구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청구정보의 공개

형태(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답변기간
 해당정보 보유여부 통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거절

(비공개)

ㆍ동일 청구인이 이미 공개된 정보 혹은 동일한 정보에 대

해 여러번 청구한 경우

ㆍ수수료 규정을 초과할 경우(중앙기관은 ￡600, 그 외 기

관은 ￡450)

ㆍ제40조 비공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제기

ㆍ공공기관에 내부심사 요구

ㆍ재검토가 거절되면 정보감독관에 불복구제심사 제기

ㆍ정보감독관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정보심판위원

회에 상소

ㆍ정보감독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 조항에 해당되거나 비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가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감독 ‧ 심판 ‧ 집행 ‧
조정하는 기구로 정보감독관을 두고 있다. 정보감독관은 여왕이 임명

하는 독립기관으로 정보감독관의 결정은 법원과 정보심판위원회의 감

시를 받는다. 정보감독관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

만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정보감독관의 방침과 결정을 수용하기 때문

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감독관은 영국 내에서 정보공개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공공

1) 이 법의 적용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국방부, 의료기

관, 초ㆍ중ㆍ고등학교, 종합대와 단과대를 포함한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 국경

기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공기업 등 (스코틀랜드는 자체 

정보공개법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한 연구   231

기관의 정보공개법 시행을 감독 ‧ 평가 ‧ 조정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

한다. 또한 정보공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개

인정보 공개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을 발행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정보

의 내용과 이용목적 등을 서면으로 정보감독관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정보감독관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공개하거나 이용할 수 없

다.2) 

2) 비공개대상정보

모든 기록을 공개한다는 정보공개법의 기치 아래 30년이 경과되지 

않은 비공개 기록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록관리기관에서 이관 

받아 공개한 30년이 경과한 영구보존기록에 비공개를 적용한 경우도 

대부분 해제되었다. 

비공개조항은 다시 완전면제(absolute exemption)와 조건부면제

(qualified exemption), 제한면제(more limited class exemp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면제에 해당하는 비공개조항3)은 국민의 알 권리가 적용되

지 않기 때문에 공익검증심사(Public Interest Test)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공공기관은 해당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줄 의무가 없다.4) 

2) 최정열, 2002,〈인터넷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법학》제6권 제1호, 한국

정보법학회, 128쪽.

3) 제21조 청구인이 다른 수단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TNA의 역사기록은 

예외), 제23조 안보문제를 다루는 조직이 제공했거나 그 조직에 관련된 정보 

(TNA의 역사기록은 예외), 제32조 법원 기록, 제34조 국회의 특권에 해당하는 

정보, 제36조 하원이나 상원이 보유한 정보와 관련해 효과적인 공무 수행을 저

해하는 경우, 제40조의 일부조항 개인정보, 제41조 기밀로 분류된 정보, 제44조 

기타 법률이나 내규 등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적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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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감독관은 공공기관에서 공익검증심사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

는 사항들을 제시하는데5)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 가능성이 있는 정보

인지를 예상하고, 두 번째, 기관 의사결정자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사례를 고려하는 것이다. 정보감독

관에서 이루어진 선행사례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청구를 어떻게 처리

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보의 존재 확인이나 공개보다 가치가 있

을 경우, 조건부면제가 적용된다. 조건부면제의 경우6)에는 공익검증심

사를 수행하여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존

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제한면제는 조건부면제보다 공개제한이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제

한면제대상은 국방, 국제관계, 경제, 범죄예방, 상업적 이해관계에 악

영향을 끼치거나, 효과적인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정보이고, 이 경우에

는 침해검증심사(Prejudice Test)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7) 정보공개법에

서는 공개정보에 일부 비공개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

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이 규정은 전체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를 권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47쪽.

5) ICO, Awareness Guidance No.3, pp.5~6.

6) 제22조 향후 출판될 예정인 정보, 제23조 TNA가 보관한 역사기록과 관련한 경

우, 제24조 국가안보, 제26조 국방, 제27조 외교, 제28조 영국 내정, 제29조 경

제, 제30조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된 투자와 소송, 제31조 법률의 시행, 제33조 

감사, 제35조 정부 정책의 수립, 제36조 효과적인 공무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제37조 여왕과 고위 공직자들의 통신, 제38조 보건, 제39조 환경 정보, 제40조 

일부조항 개인정보, 제42조 법률상 비밀 보호 권리, 제43조 상업적 이해

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의 책, 44쪽.

8) Freedom of Information 2000, PartⅡ,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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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개인정보)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데이터주체 본인의 개인정보는 공개청구대상에서 제외

된다. 

② 공개청구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음과 같다면, 공개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1.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2. 아래에 제시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킨다.  

③ 첫 번째 조건은 

  1. 1998년 데이터보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정의에 해당하는 

3)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정보공개법에서의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는 신원확인이 가능

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9)

ㆍ컴퓨터로 작성된 문서

ㆍ컴퓨터나 CCTV와 같은 장치로 처리된 정보

ㆍ의료,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록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이나 학교

의 학생과 관련된 기록   

ㆍ정렬되어 구조화된 수작업으로 처리된 기록

ㆍ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수기 기록에 포함된 정보

마지막 항목은 ‘e범주 데이터(category e data)’라고도 하며 정보공개

법에 의해 데이터보호법에 도입되었다. 민간부문의 조직에서는 구조

화되지 않은 파일링시스템(filling systems)에 보유된 개인정보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2> 정보공개법 제40조 제1항~제4항

9) ICO, 2007, Awareness Guidance No.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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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의 조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이 법에 의거해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 데이터보호원칙을 침해할 경우

   나. 데이터보호법 제10조(손실 혹은 불이익을 초래할 것 같은 정보의 처리를 

막을 권리에 관한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2. 다른 경우에, 데이터보호법의 제33조의1 제1항(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작업으로 처리된 데이터에 관한 조항)에 적용된다면, 이 법에 의거해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데이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④ 두 번째 조건은 데이터보호법 제4장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이 적용되어 이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주체접근권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다. 

 

정보공개법의 개인정보조항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비공개대상에 포함되는 조항이다. 제2장 비공개대상정보조항 중 제40

조가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40조의 개인정보는 데이

터보호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데이터보

호원칙은 데이터보호법 부칙 1의 제1장에 규정된 ‘8가지 데이터보호

를 위한 원칙’을 의미한다. 데이터주체와 개인정보라는 용어 역시 데

이터보호법 제1조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의미가 일치한다.

정보공개법 제40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개인정보 비공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 만일 청구정보가 데이터주체, 즉 본인의 개인정보이면 이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40조 제1항)

2. 만일 청구정보가 데이터주체가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라

면, 그리고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에 저촉

된다면 이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40조 제2항)

데이터주체 즉, 개인정보가 본인의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비공개조항이 된다. 대신 이 경우에는 데이터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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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주체접근 규정에 의거해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지 않고 데이터

보호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청구정보가 데이터주체 본인의 정보가 

아닐 경우라면,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제3자의 개인정보를 공개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개한다고 규정했

다. 정보공개법 제40조에서는 데이터보호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

해 데이터보호법 조항들에 어긋나면 비공개한다고 규정했다.10) 즉, 제

3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뿐만 아니라 

데이터보호법도 고려해 비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데이터보호법 제1조제1항제1호~제4호까지의 ‘데

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데이터보호법의 8가지 데이터보

호원칙에 위배되거나, 데이터보호법 제10조11)에 위배되면 비공개한다. 

둘째, 데이터보호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될 경우 공개되지 않는다. 데

이터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기데이터

(manual data)에 관련된 규정이다. 세 번째, 데이터보호법 비공개대상정

보조항에 적용되어 동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접근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비공개된다. 데이터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는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주체의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40조제1항은 완전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익검증심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40조제2항의 데이터보호법의 8가지 데이터보호원

칙에 위배되는 경우 역시 완전면제이기 때문에 공익검증심사가 적용

되지 않는다.  

제40조제3항제1호가의 데이터보호법 제10조에 위배되는 경우는 공

10) Freedom of Information PartⅡ s40 (2), (3), (4).

11) 데이터보호법 제10조는 데이터주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처리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36   기록학연구 29

익검증심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을 

위한 공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관리자가 공개여부를 판

단하는데 있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주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데이터관리자는 그 정보의 공개를 신중하게 고려

해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의 데이터보호법 제4장비공개조항에 해당하는 경

우 역시 공익검증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모든 상황

을 검토해 공익을 위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경우

에만 비공개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보호법 제4장의 데이터주체접근

권에서 비공개조항으로 보호받는 공익을 확인하고 공익이 정보공개법 

제40조제2항에 근거해 비공개조항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40조에 의거해 비공개되는 정보에 동법의 다른 비공

개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12) 예를 들어, 국가안보기관에서 근무

한 사람의 개인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개인정보는 제40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 개인정보에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

우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조항 제23조 ‘안보문제를 다루는 조직

이 제공했거나 그 조직에 관련된 정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

40조 비공개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이 정보공

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훨씬 손쉽고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위에서 살펴본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가 가능할 경우라도 데이터보호법에 

저촉된다면 공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데이터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12) http://www.dca.gov.uk/foi/guidance/exguide/sec40/chap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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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개인정보의 범위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14)

정보공개 청구권자  데이터주체

청구대상기관
ㆍ공공기관

ㆍ은행, 공익사업체, 회사조직 등 민간기관

접근권  데이터주체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데이터주체접근권)

개인정보 형태

ㆍ컴퓨터에 저장된 혹은 저장될 정보

ㆍ컴퓨터나 CCTV 같은 장치로 처리된 정보

ㆍ고도로 조직화된 수기 파일링시스템에 포함된 정보

3. 영국 데이터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개인정보 관련 규정

1) 데이터보호법 일반

1980년대 들어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하

면서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

적 유통에 관한 지침’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개인데이터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이 제정되었다. 이 국

제기구의 회원국인 영국 역시 데이터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

참하여 1984년 데이터보호법을 제정했다.13) 

그리고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95/46/EC 

지침이 1995년 제정되면서 1998년 영국 역시 자국의 데이터보호법을 

개정했고 200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보호법의 일반적인 사항

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데이터보호법의 일반 인 사항

13) 오항녕, 〈영국 정보공개제도의 발달과 현황: 미완의 여정〉, 《기록보존》제

12호,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999, 117쪽.

14)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데이터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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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혹은 주택 관련 기록

ㆍ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정보

절차

상의 

측면

청구형식  특정한 형식 없음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청)

수수료  보통 ￡10 정도

청구인 

제시정보

 이름, 주소, 신원확인, 청구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청구정보

를 찾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등

공공기관의 

답변기간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청구거절

(비공개)

ㆍ동일 데이터주체에 의한 동일 혹은 유사한 주체접근청구

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ㆍ데이터주체의 개인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제3자가 그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ㆍ제4장 비공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제기

ㆍ공공기관에 내부심사 요구

ㆍ재검토 거절 혹은 재검토 후에도 거절되면 정보감독관에 

불복구제심사 제기

ㆍ정보감독관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정보심판위원회

에 상소

ㆍ정보감독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데이터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자동처리방

식으로 처리된 것, 연관파일링시스템(relevant filing system)의 일부로서 

기록된 것, 이 법 제68조에서 정의한 접근 가능한 기록15)의 일부를 구

사망한 사람의 유전적인 정보가 그 사람의 선조와 자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망한 사람의 정보가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간주한다.  

15) 제68조 “접근 가능한 기록”의 의미

    ① 데이터보호법에서 “접근 가능한 기록”의 의미는 

       1. 제2항에서 정의하는 의료 관련 기록

       2. 부칙 11에서 정의하는 교육 관련 기록

       3. 부칙 12에서 정의하는 접근 가능한 공기록

    ② 제1항 제1호의 “의료 관련 기록”의 의미는 

       1.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건강 상태 혹은 개인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로 구

성된 것

       2. 개인의 건강관리와 관련해 의료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거나 의료 전문가를 

대신해 작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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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을 의미한다.16) 여기서 ‘데이터나 정보의 처리’는 ① 데이터

나 정보의 조직, 응용 혹은 변경 작업, ② 데이터와 정보의 검색, 참고 

혹은 이용, ③ 데이터나 정보의 전달, 보급 혹은 이용 및 공개, ④ 데

이터나 정보의 정렬, 조합, 차단, 삭제 혹은 파기 등의 작업들을 의미.17)

1984년 데이터보호법은 자동으로 처리된 데이터에만 적용되었지만, 

1998년 개정된 법에서는 95/46/EC지침에 부응하기 위해 컴퓨터로 작성

ㆍ처리된 정보 외에도 수기 파일링시스템18)도 정보의 범주에 포함되

었다. 

‘데이터주체’는 이 법 제1장제1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의미하며 동법 제7조에 의거한 주체접근(subject access)’은 데이

터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동법 제2장제7조에 규정된 ‘주체접근권(subject access rights)’은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주

체접근권에 의해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조직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을 ‘주체접근청구(subject access requests)’라

고 한다. 

데이터보호법에 따라 데이터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제7조~제9조), 손해나 어려움을 야기할 정보의 처리를 

저지할 권리(제10조), 직접적인 마케팅을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직

접적인 마케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제11조), 자신

의 개인정보에 대해 자동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할 권리(제

12조), 데이터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

16) Data Protection Act 1998 PartⅠ s1.

17) Data Protection Act 1998 PartⅠ s1.

18) 수작업처리데이터란 연관파일링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록된 것이어야 한다. 연

관파일링시스템이란 자동처리형식으로 수집된 정보는 아닐지라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특정한 정보로 개인과 관련이 있는 일련의 정보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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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①  데이터주체는 다음 권리를 가진다.

  1. 데이터관리자나 위탁인에 의하여 데이터주체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데이터관리자로부터 통보 받을 권리

  2. 개인정보가 처리되었다면, 데이터관리자에게 다음 기술(description) 사항을 

통보받을 권리

    가. 데이터주체 자신의 개인정보

    나.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처리될 예정인 목적 

    다. 개인정보를 공개 요청한 수령인 

  3. 알기 쉬운 형태로 데이터주체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할 권리

    가. 데이터주체 자신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정보 

    나. 그 데이터의 출처에 대해 데이터관리자가 습득하고 있는 정보 

  4. 데이터주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주체의 업무수행도, 신용도, 

책임성, 행동 등에 대한 평가가 개인정보의 자동화처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경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논리를 데이터관리자로부터 

받을 권리(제13조),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정ㆍ차단ㆍ삭

제ㆍ파기할 수 있는 권리(제14조, 제12조의1, 제62조)를 보장받는다. 

‘데이터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목적을 결정하는 사

람을 의미한다. 데이터관리자는 필사기록, 사업 활동 관련 핵심정보, 

자선단체 회원기록 등 몇 가지 정보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에 대해 정보감독관에게 반드시 그 과정을 통보하고 등록해야 한다. 

데이터관리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

는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제재도 받

을 수 있다.19) 더불어 데이터관리자는 정보처리의 목적, 청구인이 누

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의 처리여부를 데이터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표 4> 데이터보호법 제7조 개인정보에 한 근권 

19) ICO, Data Protection Act 1998 Legal Guidance,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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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받을 권리

② 데이터관리자가 다음 사항을 받지 않았다면, 데이터관리자는 제1항에 명시

된 정보를 데이터주체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

  1. 서면으로 된 청구

  2. 규정된 최대 금액을 초과한 수수료

③ 데이터관리자가 데이터주체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개청구정보의 위치를 찾

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데이터관리자는 데이터주체의 청

구를 따를 의무가 없다. 

④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공개청구를 데이터관리자가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데이터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개청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1. 제3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제3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법적

이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서 제3자의 정보를 참조하는 것은 공개청구의 출처로서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참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세부조항은 공개청구정

보에 관련된 제3자의 이름을 생략하거나 다른 신원확인 사항을 비공개하고 

데이터관리자가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3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법적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3자에게 지워진 기밀의무 

  2. 제3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데이터관리자가 실행한 절차

  3. 제3자가 동의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

  4. 제3자의 동의 거부 표현

⑦ 이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한 사람은 자신의 청구가, 규정된 기술

사항(description)에 대한 개인정보에 제한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⑧ 제4항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즉시 공개청구를 처

리해야 하고, 공개청구의 처리는 법률에 규정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⑨ 제7조의 조항들에 의거한 데이터주체의 공개청구를 공공기관이 부당하게 거

부했다는 특정인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법원은 데이터관리자에게 

공개청구를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할 것이다. 

 데이터보호법에는 8가지 데이터보호원칙이 수록되어 있다. 데이터

관리자는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8가

지 데이터보호원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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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ㆍ특히 부칙 2에 규정된 조건들을 최소한 하나라도 충족시

키지 않는다면 

 ㆍ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 부칙 3에 규정된 조건

들 가운데 최소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처리되

어서는 안 된다.  

2. 개인정보는 오직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수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취득되어야 하고, 그 목적과 모순된 방식

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3. 개인정보의 관리는 정보가 처리되는 하나 이상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4.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5. 특정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필요한 

기간보다 오래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6. 개인정보는 데이터보호법에 명시된 데이터주체의 권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7.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처리와 개인정보의 우연한 소실ㆍ파

기ㆍ훼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8. 유럽경제공동체 역외에 있는 국가나 지역이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그 

국가나 지역으로 전송해서는 안 된다.21)

20) Data Protection Act 1998 PartⅠ of the Schedule1.

21) 제8원칙은 95/46/EC 지침 제25조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데이터보호법 

부칙1 제2장 제13조에 명시된 충분한 수준 보호란 개인정보의 성질, 정보의 

발신국이나 발신지, 정보의 최종 착신국이나 착신지, 데이터처리의 목적과 처

리기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 그 국가나 지역의 국제적 

의무, 그 국가나 지역에서 효력을 지니고 있는 행위규범이나 기타 지침, 그 국

가나 지역에서 해당 데이터에 취해지는 안전보호조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

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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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데이터보호원칙 중에서 정보공개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 바로 제2원칙과 제5원칙이다.22)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이용할 경우 이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하

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데이터보호법 제4장제33조 역시 정보공개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ㆍ역사ㆍ통계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3)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를 무기한 보존할 수 있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연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특정인과 관련한 우호적인 추측이나 판단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

ㆍ처리하지 않고, 둘째, 데이터주체에 실질적인 손해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다면 제3자 역시 연구목적으로 기록관리기관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접

근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역시 정보제공기관은 정보감독관에게 연

구목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의도라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데이터주체접근청구에 의해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 해당정보에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

우 제3자의 동의가 없다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7조제4항과 관련된 규정에서 정보를 공개할 때 가장 명확하

게 해야 할 부분은 제3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하는 것이다. 제3자에게 

동의를 얻었다면, 데이터관리자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관리자가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도 제3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제3

자를 찾는 것도 어려울 뿐 더러 찾았다 할지라도 제3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를 구하는데 많은 노력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러한 

22) Elizabeth Shepherd and Geoffery Yeo, “Managing Records: A Handbook of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Facet Publishing”, 2003, p.127.

23) Data Protection Act 1998 PartⅣ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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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제3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만일 제3자의 정보가 공개를 청구한 데이터주체에게 이미 제공된 

적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정

보에 대해서는 데이터관리자가 쉽게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데이터관리자가 제3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제3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

면 데이터관리자는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정보

를 공개하는 최상의 방법은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되 제3자와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다. 

2) 비공개대상정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데이터주체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데, 데이터보호법 제4장의 비공개대상정보조항에서 그 구체적인 조항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국가안보

제29조 범죄와 과세

제30조 의료, 교육, 사회사업

제31조 규제행위

제32조 출판, 문학, 예술

제33조 연구, 역사, 통계

제34조 법률에 의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35조 법에 의한 혹은 법적인 절차에 관련된 정보공개

제36조 개인의 가정사와 관련된 목적

제37조 그 외의 부수적인 사항들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한 연구   245

제38조 명령에 의해 비공개를 인정하는 권한

제39조 과도기적인 구제 

이들 비공개조항은 데이터보호법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각 조항은 제한적이고 다양한 규정에 의해 비공개된다. 그 예로 

제34조는 데이터관리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개된 정보라면, 데이터

주체접근규정을 통한 개인정보에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에 있는 ‘그 외의 부수적인 사항’의 자세한 내용

은 동법 부칙 7에 명시되어 있다. 부칙 7의 첫 번째 항목에서도 데이

터주체접근규정에 의해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는데, 기관에서 고용 등

을 목적으로 취득된 비밀문의사항으로 개인정보가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한다. 

4. 개인정보접근을 위한 정보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

1) 정보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의 개인정보조항에 관한 법

률적 상호관계

정보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의 개인정보조항에 관한 법률적 상호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크게 청구인이 데이터주체인 경우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한다. 

(1) 청구인 본인과 련된 정보공개청구

공개청구대상정보가 청구인 자신에 관한 정보라면, 그 정보는 정보

공개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되며 대신 데이터보호법 제7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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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접근청구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진다. 

데이터보호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형태는 컴퓨터에 

저장된정보, 고도로 조직화된 수기 파일링시스템에 있는 정보, 의료ㆍ

교육ㆍ공공서비스 혹은 주택 관련 기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다른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1998년 데이터보호법은 1984년 데이터보호법에 

비해 개인정보 형태의 범위를 넓혀서 조직화된 수기 파일링시스템도 

개인정보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청구정보가 청구인 개인의 정보로만 구성된 경우는 드물다. 대다수

가 청구인 개인정보와 함께 제3자의 정보도 포함된다. 이 경우 처리과

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24) 

첫 번째로 정보 전체가 청구인 개인정보와 제3자의 정보를 모두 포

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실제 청구의 대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데이터주체의 정보와 제3자의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리해서 적용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기

록을 청구했을 때, 이 정보에는 청구인의 정보와 함께 제3자인 가족구

성원의 정보도 포함된다. 청구인 본인의 정보는 데이터주체접근청구

에 의한 공개여부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

의 정보는 제3자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와 절차에 맞추어서 검토되

어야 한다. 

두 번째로 청구정보 중에서 단 하나의 정보만이 청구인 개인과 제3

자에 관련된 내용일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청구인에 

대해 표현한 의견이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청구인의 정보와 

제3자인 ‘A’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청

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는 데이터보호법의 데이터주체청구에 의해 공

개여부와 그 절차가 검토되어야 한다.

24) http://www.dca.gov.uk/foi/guidance/exguide/sec40/chap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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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와 련된 정보공개청구

제3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사항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도록 한다. 정보공개법 제40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비공개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데이

터보호법에 근거해 제3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비공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더불어 공인인 제3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도록 한다. 

1. 데이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2. 데이터보호법 제10조에 위배되는 경우

3. 데이터보호법 제4장 비공개대상정보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데이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데이터보호법의 8가지 데이터보호원칙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다.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

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면 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40조제3항제1호가

에 의해 비공개된다. 8가지 데이터보호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정보공개와 가장 밀접

하게 관련된 것이 제1원칙이다.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부

칙 2에 규정된 조건들 가운데 최소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

는다면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 부칙 3에 규정된 조

건들 가운데 최소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처리되어서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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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 

제1조 데이터주체가 정보처리에 동의한다.

제2조 아래 목적에 따른 정보처리는 필수적이다. 

     1. 데이터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2. 계약을 맺기 위한 데이터주체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제3조 정보처리는 계약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데이터관리자가 주체인 법적 의

개인정보는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정보가 합법적으로 처리

되지 않으면 데이터보호원칙 제1원칙을 침해하게 되고 그 정보는 정

보공개법 제40조제2항에 근거해 비공개된다. 개인정보처리가 법률적

인 규정을 침해한다면 제1원칙에 위배된다. 예를 들면, 정보의 공개가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이나 환경정보규정에 위배된다면 그 정

보의 처리는 불법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다면 

그 정보의 공개는 불법적인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권한여부는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이다. 

공공기관은 우선 기관이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지를 자문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

다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40조 제2항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1원칙에는 개인정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공정함은 합법성에 비해 그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

하다. 개인정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선 공개 요청의 목적 뿐만 아니

라 정보를 입수한 방법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신원확인과 청구 목적을 파악함으로써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

하여 일반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면 그 

정보는 비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데이터보호법의 부칙 2와 부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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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위해 필수적이다. 

제4조 정보처리는 데이터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제5조 아래 목적에 따른 정보처리는 필수적이다. 

     1. 재판의 처리를 위해

     2. 특정 법률에 의거해 특정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3. 여왕, 각료 혹은 정부기관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4. 특정인에 의해 공익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6조 ① 정보의 처리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이터관리자나 한 명 이상의 제3자

에 의해 실행되는 합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단, 데이터주체의 합법적인 이익,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로 처리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② 국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특

별한 조건이 명확히 제시될 것이다. 

부칙 3 

제1조 데이터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명백히 동의한다. 

제2조 ① 정보처리는 법률에 의해 임명된 데이터관리자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

리의 행사와 의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② 국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다음의 사항이 실행될 것이다.

        가. 명시된 다음의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명시된 더 많은 조건들 역시 충족되지 않으면 제1항의 조건이 충

족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3조 아래 목적에 따른 정보처리는 필수적이다. 

     1. 데이터주체 혹은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 데이터주체에 의하거나, 데이터주체를 대신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나. 데이터관리자가 합법적으로 데이터주체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2. 데이터주체에 의하거나, 데이터주체를 대신해 이루어진 동의가 비합법

적으로 보류되는 경우 타인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4조 정보처리는 

     1. 다음 조직 혹은 협회가 이행하는 합법적인 활동일 경우 처리된다.  

       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협회

       나.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목적 혹은 직종별 노동조합 목적으로 존재

하는 협회

     2.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적절한 보호수단과 함께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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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의 조직 혹은 협회의 회원이거나 처리목적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개인과 관련이 있다.

     4. 데이터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포함

하지 않는다.

제5조 데이터주체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절차의 결과로서 개인정보

가 공표된다. 

제6조 정보처리는 

     1. (장차 이루어질 법적 소송절차를 포함해) 법적 소송절차를 위해 필수적이다. 

     2.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3. 법적 권리들을 확립하고, 실행하거나 옹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제7조 ① 아래 목적에 따른 정보처리는 필수적이다. 

     1. 재판의 처리를 위해

     2. 특정 법률에 의거해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3. 여왕, 각료 혹은 정부기관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② 국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다음 사항이 실행되어질 것이다.

       가. 명시된 다음의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명시된 더 많은 조건들 역시 충족되지 않으면 제1항의 조건이 충족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8조 ① 정보처리는 의료목적을 위해 필수적이고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처리의무가 이루어진다.

     1. 의료 전문가

     2. 의료정보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의료전문가와 같이 동등한 비밀의무

를 지닌 사람 

      ② 제8조의 “의료목적”은 예방용 약품, 의료진단, 의료연구, 의료간호와 

치료법 규정과 의료관리 서비스 취급에 대한 목적을 포함한다. 

제9조 ① 정보처리는 

      1. 인종 혹은 민족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진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2. 다른 인종 혹은 민족인 사람들 사이의 기회 혹은 대우(treatment)에 대

한 평등유무(有無)의 검토 하에, 이러한 평등성을 촉진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확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3.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적절한 보호수단과 함께 처리된다. 

      ② 국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1항 제1

호와 제2호에 포함되는 혹은 포함되지 않는 처리에 대한 특별한 조건

이 명시될 것이다. 

제10조 개인정보는 제10조의 목적을 위해 국무장관의 명령에 명시된 조건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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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조건 중 청구정보가 데이터보호법 

부칙 2의 여섯 가지 조건과 부칙 3의 열 가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

지 않는다면 그 정보공개는 자동적으로 데이터보호원칙 제1원칙을 침

해하는 것이 된다. 부칙 2는 제1원칙의 목적과 관련된 조건으로 개인

정보의 처리 사항을 담고 있다. 부칙 3은 좀 더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

리 사항을 담고 있다.

부칙 2 중 6번째 항목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

는 정보처리에 필요한 필수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 어떤 경우이

든 데이터주체의 권리, 자유, 정당한 이익에 대한 침해 때문에 정보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은 제외된다. 

그러나 데이터보호법 부칙 2와 부칙 3에 제시된 것은 최소한의 요

구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보 처리가 불

공평해질 수 있으며 데이터보호원칙 제1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② 데이터보호법 제10조에 위배되는 경우

청구정보가 데이터보호법 제10조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40조제2항에 의거한 비공개 사유가 된다. 데이터보호법 제10조는 

데이터주체에게 ‘손실이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를 막

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데이터주체는 특정목적을 위한, 특정방

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손실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에 데이터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데

이터관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거나 시작하지 않도록 요청

하는 통지를 보낼 수 있다. 제10조에서는 이를 ‘데이터주체통지(data 

subject notice)’라고 지칭한다. 

데이터주체통지를 받은 데이터관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데이터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된 통지

를 보내야 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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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데이터관리자가 데이터주체통지에 동의하거나 동의할 의향이 있음을 

알린다.

ㆍ데이터주체통지의 정당하지 않은 부분과 동의하거나 동의할 의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알린다.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킨다면 개인은 자신의 개

인정보에 대해 데이터주체통지를 보낼 수 없다.26)  

ㆍ(동의를 취소한다고 할지라도) 데이터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경우 

ㆍ정보의 처리가 데이터주체청구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혹은 정보의 처리가 데이터주체가 관계자인 계약의 실행을 위해 필수

적인 경우 

ㆍ정보의 처리가 계약에 의한 의무보다 데이터관리자에게 적용되는 법

적 의무에 필수적인 경우 

ㆍ정보의 처리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경우 

이처럼 데이터관리자는 정보공개 중요요청이 타당하다면, 공개를 

중지해야 하고 정보처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 때 이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40조제3항제1호나에 의거해 비공개된다. 만일 데이터관

리자가 이 통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21일 이내에 데이터주

체에게 통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야 한다. 

데이터관리자는 데이터주체통지를 받은 정보의 공개를 판단할 때 

통지의 정당성 여부, 정보공개법의 의무에 따라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

보다 공개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

25) Data Protection Act 1998, PartⅡ s10 (3).

26) ICO, Data Protection Act 1998 Legal Guidance,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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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개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보호법 제4장 비공개대상정보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보호법의 비공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40

조제2항에 의거해 정보가 비공개된다. 데이터주체가 데이터보호법의 

비공개조항 때문에 주체접근청구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접근권리에 근거해 다른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 제40조는 이 법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는 데

이터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와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보호법 부칙 7의 첫 번째 항목27)은 데이터관리자

에 의해 비밀로 제공되거나 제공받는 인물의 신원조회서에 포함된 개

인정보 주체접근규정의 비공개조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신원조

회서는 데이터주체의 교육, 훈련, 직원 고용 혹은 미래에 이루어질 교

육, 훈련, 고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X’의 전 고용주

였던 ‘A’가 X의 고용 여부를 고민하는 ‘B’에게 X에 대한 신원조회서

를 줬다면, X는 주체접근 청구를 통해 신원조회서의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데이터보호법 부칙7의 첫 번째 

항목에 의해 데이터주체의 접근권이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 

정보공개법을 적용해보면, ‘Y’라는 사람이 공공기관인 A에서 보유하

고 있는 신원조회서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한다면, X와 마찬가

지로 제40조에 근거해 정보가 비공개될 것이다. 데이터주체 역시 데이

터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

문이다.28)

27) 데이터보호법의 비공개대상정보조항 중 제37조에 있는 ‘그 외의 부수적인 사

항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칙 7에 명시되어 있다.

28) http://www.dca.gov.uk/foi/guidance/exguide/sec40/chap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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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인인 제3자의 개인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인인 제3자의 정보는 제3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인지 공적

인 생활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인의 가정ㆍ가족

에 관한 정보, 재정에 관한 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 혹

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정보는 해당 개인에게 특별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예금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지만 업무거래과정

에서 발생한 지출, 급여, 특히 고위 공무원의 상세한 급여내역과 수익 

등은 공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

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구정보를 통해 직원들의 이름

이 공개될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는 우리나라에 비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한다. 하위직 공무원의 이름

이나 근무부서가 공개될 경우, 공개정보가 악용되거나 업무에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고위직 공무원에 비해 더 크기 때문

이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정보감독관에서 발행한 지침 중 ‘데이터보호전문지침’에서 정보공

개법과 관련한 공무원 정보에의 접근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

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고려해

야할 여섯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29)

ㆍ공개 요청된 정보가 직원의 공적인 생활에 관한 것인가, 사적인 생활

에 관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공적인 정보가 사적이거나 민감한 정보 

보다 공개 기준이 더 낮아진다. 

29) ICO, Data Protection Technical Guidance, Freedom of Information: access to 

information about public authorities’ employees,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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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개 요청된 정보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

해 수정될 수 있는가? 공개정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도 특정 직원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

나 공개 요청된 정보가 명백히 유명한 직원의 업무 활동에 관한 경우,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ㆍ직원들에게 그들의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렸는가? 그렇다면, 

직원들은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가? 

이것은 조직의 특성과 정보 주체인 직원의 근무연수, 조직에서의 역

할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상급 직원과 그들의 업무 기능이 좀 

더 빈번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ㆍ직원이 자신의 정보공개를 거부했는가? 그렇다면, 직원이 공개를 거

부한 사유는 무엇인가? 직원의 거부가 반드시 그 정보가 공개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공

개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거부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ㆍ정보공개로 직원이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가? 손해 가

능성은 조직의 특성과 그 조직 내에서 직원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법률 집행부서 직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그 직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과 관련해 이러한 위험 정

도를 평가해야 한다. 

ㆍ공개 요청된 정보가 민감한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일반

적으로 직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일수록, 공개 기준은 더 높아진다. 직

원의 건강, 인종이나 민족, 종교적인 신념 혹은 성생활 등의 정보를 

어떠한 상황에서 공개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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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고지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직원들에

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주지시키고, 고위직과 하위직 

직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본인

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정보

공개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그 정보의 공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

든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개거부의견을 수렴해서 공개를 고

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모든 기관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

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은 그 조직의 직원 모두 숙지할 필요가 있

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조항 

    비교ㆍ분석

두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용어에는 차이가 있다. 정보공개

법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라는 용어보다 데이터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personal data)가 좀 더 광의의 의미를 지니

고 있다.30)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공개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보공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비공개되며 이 경우에 데이터보호법

을 적용할 수 있다. 데이터보호법은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접근권리를 보장해 주체접근청구를 할 수 있도록 

30) “Data”는 현실세계로부터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사실(fact)나 값

(value)라면, “Information”은 data들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특정한 사용자

에게 의미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된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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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형태’ 항목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수기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데이터보

호법에 도입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의 청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보호법은 공공

기관과 민간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데이터주체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청구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는데, 민간조직에서는 데이

터보호법에서 정의한 구조화되지 않은 파일링시스템에 보유된 개인정

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공개청구절차는 거의 유사하

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청구의 경우 청구를 접수한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보호법에 근거한 청구의 경우 접수

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답변해주도록 기간을 정했다는 점

이 다르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 

청구인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거나 같은 정보에 대해 여러 번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수수료가 문제될 

경우 대다수 공공기관은 청구인에게 청구의 범위를 좀 더 좁혀 중요

한 정보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40

조에 적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데이터보호법에 의해 공개를 거부

하는 경우는 동일 데이터주체가 청구한 똑같은 혹은 유사한 주체접근

청구에 대해 이미 청구된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데이터주체의 개인정

보에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제3자가 공개를 동

의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데이터보호법의 비공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을 살펴보면 데이터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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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국가안보, 범죄와 과세, 의료, 교육, 사회 산업, 연구, 역사, 

통계, 출판, 문학, 예술 등 제4장의 비공개조항에 해당할 경우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조상 중 제40조 개인정보조항을 

보면 비공개 사유는 데이터보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40조 제1

항에서 청구인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의 공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없

다고 규정했고, 제2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접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2항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의 공

개가 8가지 데이터보호원칙에 어긋나면 비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제2호는 제3항의 규정사항을 하나라도 만족시킬 경우에도 비공

개된다고 명시했다. 제3항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데이터보호법 제10

조에서 규정한 데이터주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손실이나 불이익을 초

래하는 혹은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

는 수기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

의 공개, 데이터보호법 제4장 비공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라

는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면 비공개된다. 

최대한 명확하게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은 포괄적이

고 추상적으로 개인정보비공개조항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 데이터보호

법의 조항을 인용했다. 데이터보호법 역시 여러 가지 부칙들을 다양하

게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법률조항을 보완하고 있다. 그리하여 두 

법률의 충돌을 최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

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서 상충하기 보다는 

서로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청구인과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에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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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체가 되

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정부 조직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원칙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있

는데, 이 중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가장 일반적이면서 국민 개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인종 및 민족, 종교적인 신념, 건강 혹은 성생활에 관한 정

보 등을 공개할 경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을 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국민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 부정확하거나 불완

전한 개인정보를 수정ㆍ삭제ㆍ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 받게 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함께 시행하

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두 법률

은 갈등을 일으킨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기준 사이의 균

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역시 예외가 아닌데, 영국의 경우는 1984년에 데이터보호법이 

먼저 제정되었다. 유럽 연합의 95/46/EC 지침 등 국제적인 개인정보보

호규범에 따라 데이터보호법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

고 있다. 영국의 정보공개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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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유럽연합의 규칙 제1049/2001호 등의 국제적인 정보공개규범

의 영향을 받아 2000년에 제정되고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에 법적인 효력을 발효했다. 

이 연구는 영국의 정보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법률조항을 비교ㆍ분석하고 개인정보 접근문제에 대한 두 법률의 상

호관계에 대해 검토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거부구제 

사례에 적용되는 각 법률을 검토하고 사례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분

석했다.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방식에 따라 데이터주체가 정보 청구인

인 개인정보를 청구하는 방식과 정보 청구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경우에 두 법률의 조항

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검토했다. 

첫 번째는 정보 청구인이 데이터주체인 개인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이다. 데이터보호법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데이터주

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주체접근권에 의해 

개인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접근청구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정보 청구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정보공개법 제40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면 공개가 가능하다. 정보공개법 제40조 제2항과 제3항에 세 가지 

비공개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은 모두 데이터보호법

에 규정된 조항을 적용한다. 8가지 데이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공개가 데이터주체나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

지 않고, 데이터보호법의 비공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영국의 법률은 데이터주체의 개인정보공개청구는 데이터보호법에 

의해,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주체에 따라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정보공개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한 연구   261

법 제40조에 규정하는 것처럼 데이터보호법을 침해하면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듯이 두 법률이 갈등하기보다 서로의 불충분한 부분을 상대 

법률을 활용해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정보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은 정보공개 청구주체

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름을 정확히 명시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

세한 부칙들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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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31)

Kim, Jung Ae 

The general public are interested in the politics and form public opinion 

and keep in check the government for true democracy. The general public 

have the right to be furnished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should enact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to provide the 

public’s right to know.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enact the 

Data Protection Act to provide the public’s right to privacy. There is a 

friction betwee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the Data Protection Act. 

It's hard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the Data Protection Act, but many countries try to do so. 

The UK enacted the Data Protection Act 1998(DPA),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000, to comply with EU Directive 1995.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FOI), which came fully into force on 2005, was passed 

in 2000. The FOI imposes significan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n public 

authorities to give access to the information they ho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rovisions of the personal data 

in FOI and DPA. Besides this, it identifies the complaint cases on public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th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degree of Master of Archival 

Science in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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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about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 in 

comparison with the acts. If information is the personal data of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it will disclose under the DPA. If information is the 

personal data of a third party, it will disclose under the FOI. These acts 

interact each other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other to make a 

proper application of the act on public authorities. 

This study may have any limitation in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 in Korea. But it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 in the UK. 

Key words: Right to know, Right to privacy,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UK, Data Protection Act 1998


